
     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4962

 원       고  00농업협동조합

 피       고  000

 소   제기일  2004. 2. 23. (2005. 5. 27. 제1심 선고)

 판결 선고일  2006. 4. 19.

 쟁      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

어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한 점에 고의가 있었는지와 상

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도 이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1. 민법 제1030조 제1항 

 2. 민법 제1026조 제3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상속인은 원고농협의 부장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합계 금 43억 원을 횡령하였

다가 자살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목록에 망인 및 상속인들 명의의 일부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누락한 채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 원고의 주장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탓

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어 한정승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

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쟁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한 점에 있어 고의가 있었는지

와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 법원의 단

1. 한정승인신고를 함에 있어 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채무는 

물론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

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것임을 알면서 감히 그 기재

를 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재산목록에 기입

하지 않는 것 또는 채권자 및 상속재산의 인식과 재산목록의 불기입으로 채권자

의 추급을 면하려는 사해적 의사가 있는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목록에 상속재산이 상당수 누락

되었음은 물론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여지

가 있는 재산이 그 기재에서 누락되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경위,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의 재산추적을 위한 원고의 업무에 상속인들이 

협조한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들로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비록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산일지라도 그 명의가 처음부터 상속인들 앞

으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이를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

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판결의 의미

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일지라도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